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풀무원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회계기간 종료일

2024-01-01

2024-12-31

2024-12-31

2024-01-01 2023-01-01 2022-01-01

2024-12-31 2023-12-31 2022-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김종헌 성명 : 김소연

직급 : 실장 직급 : 차장

부서 : 경영기획실 부서 : IR팀

전화번호 : 070-7822-4863 전화번호 : 070-7822-4863

이메일 : ir@pulmuone.com 이메일 : ir@pulmuone.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 남승우 외 14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60.1

소액주주 지분율(%) 24.9

업종 주요 제품 신선/가공식품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기업집단명 풀무원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3,213,697 2,993,468 2,838,304

(연결) 영업이익 91,829 61,981 26,332

(연결) 당기순이익 34,387 13,358 -36,967

(연결) 자산총액 2,331,158 2,156,790 2,049,218

별도 자산총액 587,992 593,547 661,279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7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

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

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전자투표 실시 O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O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집중투표제 채택 X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

한 정책 수립 여부
O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비금융(Non-financial)

X
X

O

O

O

O

O

O

O

X

X

O

O

X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

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

간)준수여부
비고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X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이웃사랑, 생명존중”의 기업정신 아래 주주가치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배구조 운영방식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공통 이력 보유 등으로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인종, 성별, 출신지역, 전문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인사, 마케팅, 식음료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기반한 객관적 시각으로 당사 경영에 대한 감독 및 조언이 가능한 외부 전문가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사외이사 비율을 73%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주요 이사회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에게 자료 요청권과 자문용역 요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하여 이사회ㆍ사외이사ㆍ경영진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
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11인 중 사외이사 8인(전체 구성원 대비 73 %)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구성
기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에서 정하는 성별 특례조항이 적용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이사회 11인 중 3인의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작성 기준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개의 이사회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감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제 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도입일은 2003년 3월 28일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일은 2004년 1월 15일입니다.

이 외에도 총괄CEO 대표이사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결의하는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검토, 결의하는 사외이사평가위원회 등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6개의 위원회를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O

X

O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소재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41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44조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관련 특칙 삭제), 제48조의2

(자본시장법 개정 및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정비)),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이효율, 사외이사 한찬식, 사외이사 이지윤, 사외이사 신미현), 감사위원회 위

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김우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 한찬식),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

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소재의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제40기정기주주총회를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40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  사내이사 이우봉, 사외

이사 원혜영, 사외이사 이수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이수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기존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변경하여 주주

들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까지 포함해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2025년 정기 주주총회 2024년 정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소집결의일 2025-02-25 2024-02-29

소집공고일 2025-02-25 2024-03-13

주주총회개최일 2025-03-26 2024-03-28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9 15

개최장소
과학기술컨벤션센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 (1% 미만 주식 소유 주주 포

함 전체 주주) 등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 (1% 미만 주식 소유 주주 포

함 전체 주주)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통지방법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11인 중 10인 11인 중 10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4인 중 4인 4인 중 4인

주주발언 주요 내용

- '25년 전사 사업 운영 전략

- 국내사업 성과 배경 및 '25년도 전망

- 해외사업 개선 배경 및 '25년도 전망

- 배당금 증액 계획

- 주가 관리 방안

- 재무구조 관리 방안

- 해외사업 전망

- 불경기 대응 전략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참여 확대를 위하여 의안심사에 해당하는 1부 종료 후 2부 행사인 ‘열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주의 발언 기회를 자유롭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와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다

만, 제39기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연결 결산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 편의를 위해 직접

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 게시 및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장을 교부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고, 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41기 주주총회 제40기 주주총회 제39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해당

정기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서면투표 실시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 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의 주주총회(제40기, 제41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2025-03-26 2024-03-28 2023-03-30

O O X

O O O

O O O

O O O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1)

(1) 중 의결

권 행사 주식

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

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41기 재무제표 승인 36,863,355 25,069,431 25,069,431 100 54,801 0.2

제2-1호 의

안
정관 일부 변경(제44조) 36,863,355 25,124,232 25,122,509 100.0 1,694 0.0

제2-2호 의

안
정관 일부 변경(제48조의2) 36,863,355 25,124,232 25,122,516 100.0 1,687 0.0

제3-1호 의

안
기타비상무이사 이효율 선임 36,863,355 25,124,232 25,070,856 99.8 53,376 0.2

제3-2호 의

안
사외이사 한찬식 선임 36,863,355 25,124,232 25,112,268 100.0 11,964 0.0

제3-3호 의

안
사외이사 이지윤 선임 36,863,355 25,124,232 25,112,718 100.0 11,514 0.0

제3-4호 의

안
사외이사 신미현 선임 36,863,355 25,124,232 25,112,927 100.0 11,302 0.0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우진 선임
13,403,382 4,367,419 4,114,838 94.2 252,576 5.8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한찬식 선임 13,403,382 4,367,419 4,114,788 94.2 252,626 5.8

제6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 36,863,355 25,124,232 25,108,357 99.9 15,239 0.1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40기 재무제표 승인 36,770,842 25,782,955 25,776,794 100.0 6,161 0.0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36,770,842 25,782,955 25,769,586 99.9 13,369 0.1

제3-1호 의

안
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 선임 36,770,842 25,782,955 25,674,452 99.6 108,503 0.4

제3-2호 의

안
사내이사 이우봉 선임 36,770,842 25,782,955 24,699,517 95.8 1,083,438 4.2

제3-3호 의

안
사외이사 원혜영 선임 36,770,842 25,782,955 25,314,517 98.2 468,438 1.8

제3-4호 의

안
사외이사 이수연 선임 36,770,842 25,782,955 25,766,690 99.9 16,265 0.1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연 선임 13,168,624 4,891,265 4,786,073 97.8 105,192 2.2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 36,770,842 25,782,955 25,303,987 98.1 478,968 1.9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특별(Extrao

rdinary)

가결(Appro

ved)

특별(Extrao

rdin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특별(Extrao

rdin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보통(Ordin

ary)

가결(Appro

ved)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

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상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는 당사총회 의안 제안 가능하며, 당사는 주주제안의 적법성이 확인된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 관련해서는 상법 조항, 주주제안 접수 방법 등을 홈페이지 (https://www.pulmuone.co.kr/pulmuone/company/proposal.do)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주주제안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해당 내용은 상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주주제안 절차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

다.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에 근거하여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미충족, 주주제안 내용의 정관 및 관계 법령 위반 및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에 근거한 주주제안 거

부사유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

는 때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 제안 내역은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

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

권)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일부 특정 주주에게 발언권이 독점 내지 집중되지 않고 다수의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폭넓은 주주발언 기회 제공을 지향합니다.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주주총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법적 효력 등을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함으로써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고 있고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풀무원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6조부터 제48조의2까지

를 통해 이익배당, 자사주 소각, 분기배당 등 다양한 환원 수단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이나 자사주 소각 등에 활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주식 배당 외에도 연 3회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주환원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무원은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일정한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한 배당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법」 제4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당사 통합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배당정책을 매년 통합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말 배당 관련하여 이사회 배당 결의 당일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로써 안내하였으며,

상법 제464조의2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정책 관련 내용을 통합보고서의 영문본에 제공하

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완료한 바, 기말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41기 기말배당은 기존의 12월 31일이 아닌 4월 1일을 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나아가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을 받을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 그 경우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기말배당은 물론 분기배당까지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의 단점으로 지적해

왔던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들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2차 배당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배당 정책 및 배당 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2024년도 배당은 보통주 1주당 현금 102원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 표 내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으로 백만원 단위 절사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

당기 보통주 - 39,804,398,038 3,760,062,210 102 0.8

전기 보통주 - 37,187,000,000 3,750,625,884 102 1.0

전전기 보통주 - 129,180,000,000 3,750,625,884 102 0.9

12월(Dec) O 2023-12-31 2024-02-14 X

12월(Dec) O 2025-04-01 2025-02-11 O

2024년 12월(Dec)

2023년 12월(Dec)

2022년 12월(Dec)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1 19 -20

개별기준 (%) 29 225 46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대상기간 중 배당 외에 주주환원 내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

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8,120,542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 가능한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 이내입니다.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내입니다.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38,120,542 19.06 자기주식 1,227,279주 (2025.05.30 기준)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의 종류주식은 2023년 3월 23일 전량 상환 및 소각되었으며, 현재 잔여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입니다. 

이에 공시대상기간 중 종류주주총회는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 IR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탐방 미팅, NDR, 컨퍼런스콜, 자료의 서면 송부 등 각종 IR 활동을 131회 수행하였으며, 공시대상기간 이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36회 수행하

였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Y(O)

당사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 주주총회 진행 시 1부의 의안 심사 종료 후 2부에서 이사회, 경영진과 주주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주주총

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주주총회 진행 시 사전 질의 사항 접수 및 현장 질의 사항 접수,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시행하여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지속가능식품 확장, 글로벌 시장 확대, ESG 경영 강

화, 푸드테크를 통한 미래 대응 등 4개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

내외 사업 성과 배경 및 '25년 전사 사업 운영 전략과 국내외 전망 등을 중심으로 소액 주주들께 설명드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조언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담 전화응대 인력으로 소액주주의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해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으나 해외투자자의 미팅 요청이 있어 당사 IR임원 및 담당자가 참석하여 회사소개 및 경영현황 설명, 주요

질의응답을 내용으로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해외투자자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필요 시 당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표번호(080-022-0085)를 통해 전담 인력과 즉시 연결 후 IR 담당자에 전달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전자공시에 기재된 대표번호(070-7822-4863)를 통해서 당사의 IR 담당자와 직접 연락 가능합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0.0

당사의 홈페이지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국문 외에도 영문, 중문, 일문으로 운영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영문공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필요 시 영문공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주가 상담을 희망할 경우, 당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 있으며 IR팀 임직원은 외국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Y(O)

당사는 공시불이행(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5.02.12)의 지연공시('25.02.18))으로 인해 2025년 2월 1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

며, 2025년 3월 1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과벌점을 포함한 누계벌점은 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 8백만원,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는 미해당입니다.

(관련공시 : 2025.02.1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2025.03.14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1차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

의 주요경영사항)('25.0

2.12)의 지연공시('25.0

2.18)

0 8,000,000

-. 한국거래소 공시부 주

관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대면 교육 수료

-. 내부 관련자 교육 시

행 및 관련 공시 매뉴얼

재정비 및 시스템 강화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

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1995년 10월 상장 이후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아울러 정확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로 인해 2025년 03월 1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내/외부 교육을 통해 현업부서가 공시담당부서에 이슈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본건과 같은 지연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공시불이행(Failure) 2025-03-17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7호(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및 동조 제4항 제1호(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거래 상대방별 매입과 매출의 거래 총액을 정하

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이사나 자연인인 주요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개인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인 ㈜풀무원과 일부 계열회사를 제외하고 ㈜풀무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거래만 존재하며, 이들 거래 내용은 사업목적

에 필요한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써 주요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한 예상 가능한 총액 수준이므로 1년 단위로 거래를 심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매출 등, 특수관계자거래 매입 등, 특수관계자거래

　 　 　
매출, 특수관계자

거래

기타수익, 특수관

계자거래

매입, 특수관계자

거래

기타비용, 특수관

계자거래

전체 특수

관계자

관계기업

풀무원글로벌투자파트너쉽사모투자전문회사 46,637 0 0 0

그린익스프레스파크 163,664 0 0 288,464

㈜마이베네핏 1,318 0 0 4,200

기타

(재)한마음재단 0 8,400 0 0

Compagnie Gervais Danone 0 0 0 3,717,867

㈜올가홀푸드 7,285,912 2 1,122,088 95,482

Nestle Waters S.A.S 0 0 0 0

키분코리아㈜ 0 0 297,886 0

아사히마츠식품㈜ 0 0 0 148,323

㈜비지에프리테일 27,456,721 12,623 5,048,470 6,022,514

전체 특수관계자  합계 34,954,252 21,025 6,468,444 10,276,85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

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조직의 중대 변경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 외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안건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상 반대 주주가 소유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법률 상의 사항 외 별도의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가 중대한 결정 시 주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사항 발생 시 당사는 주주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

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주

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Y(O)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내역 중 미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5.03.31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

등록)총액

전환대상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주식의 종

류
전환비율

전환가액
권면(전자

등록)총액

전환가능주

식수
(%)

제7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70 2023.09.05 2053.09.05 40,000

기명식 2024.09.06 ~
100 11,319 40,000 3,533,881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보통주  2053.08.05

제7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71 2023.09.05 2053.09.05 60,000

기명식 2026.09.06 ~
100 11,319 60,000 5,300,821

 후순위 사모 전환사채  보통주  2053.08.05

합 계 - - - 100,000 - - - - 100,000 8,834,702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명문화된 정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전술과 같아 회사가 중대한 결정 시 주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사항 발생 시 주주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주주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1)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사무국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사회에 부의하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3조 (권한과 역할)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총괄 CEO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전반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괄 CEO 대표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풀무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회사의 목표와 전략의 수립ㆍ검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주, 근로자, 고객,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련 중요과제를 경영자에게 인지

2. 회사의 지속가능한 기업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3. 회사 목적이 조직에 확산 될 수 있도록 소통 전략 수립 및 감독

4. 회사의 장기적 과제의 전략방향 검토 및 가이드 제공, 논의, 검증

5. 회사의 자원 배분에 대한 의견 제시 

6. 내부통제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7.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 운영

8. 회사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된 총괄CEO 대표이사 보수정책 수립

9. 총괄CEO 대표이사 및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 수립 및 운영

이사회 규정 제1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삭제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14.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6. 이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삭제

19.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사업계획 포함)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공동대표의 결정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8. 삭제

9. 이사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0. 공장, 해외 현지 법인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다만,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11. 간이영업양수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회사의 가치체계(풀무원 가치체계)의 수정 및 변경

13. 준법지원인의 임면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건당 자기자본(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을 의미함. 이하 같음)의 (1,000분의 25)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다. 사업계획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자 및 투자 등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다.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3. 결손의 처분

4. 신주의 발행

5. 분기배당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 포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 등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는 제외)

7. 사채의 모집 (단, 500억 원 이하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12.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

13.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 등의 행위

가. 연간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차입. 다만, 만기도래하는 차입 등 금융거래 약정 기한 연장(금융기관 변경 포함)과

관련한 차입의 경우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나. 연간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다만, 타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기한 연장(금융기관 변경 포함)의 경우는 경영위원회에 위임함

다. 연간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라.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자금차입 및 보증 등의 행위

14.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④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상임이사의 겸업 및 겸직 승인

3.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 

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법적 의무사항 이외의 사항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당사는 아래 항목들에 대해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건 별 자기자본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 건 별 자기자본 5% 이상의 차입 

-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담보제공 및 보증,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건 별 자기자본 2.5% 이상의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등

한편,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연간 타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의 누계금액(기 보고분을 제외한 당해 사업연도의 누계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이 될 때

나. 연간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등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 될 때

4. 자금차입 및 보증 등의 행위

가. 연간 차입금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이 될 때 

나. 연간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이 될 때

다. 연간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이 될 때

라. 연간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의 누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이 될 때

5.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6. 주요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계획 대 실적 현황

7.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8.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9.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10.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결과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성 기준일 현재 총 8개의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원회명 위임 사항 

전략위원회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 전략, 투자 방향의 검토·논의·검증과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기관 역할

감사위원회 회사의 준법, 내부통제 및 체계적 리스크 관리, 회계와 업무 감사에 대한 감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역량구성표 수립, 신임 사외이사 후보 Pooling 및 결격사유 검증, 연임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보상위원회  회사의 등기 임원의 보수 및 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의 검토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사회 운영 평가의 절차 및 기준 수립, 평가 결과의 연임, 보상,

역량 개발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및 수립,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및 개선

ESG위원회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검토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회사의 총괄CEO 후보를 추천·선정·심사하고, 회사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경영승계 계획에 관하여 검

토

경영위원회 회사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검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

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상법 등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사업경험과 업무지식이 풍부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임직원은 물론 주주를 비롯한 대외 이해관계

자에게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를 두루 겸비해야 하며, 윤리성과 질병없는 양호한 건강상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

는 후보자의 선정, 평가, 육성을 위해 당사는 관련 정책을 내부규정인 「경영승계계획규정」 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 위원회인 총괄CEO후

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동 위원회 내 사외이사 4인으로만으로 구성된 후보인선자문단(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을 별도 구성하여 후보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대표이사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실행함으로써 당사는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최고경영자 승계가 필요한 때

혹은 유고 상황에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당사는 ㈜풀무원 및 자회사의 최고경영자와 핵심포지션 담당 임원에 대한 자격 검증을 진행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직 중인 임원으

로 충분한 후보자 Pool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종업계에서 직무 및 경영능력이 검증된 외부 인사를 영입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역량이나 영입 성공 가능

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후보군은 경영승계규정 제7조 및 제11조에 최소 3년에 1회이상 검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승계규정 제9조에 의거 후보

군에 대해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승계 후보자로 선정된 내부 인력들이 최고경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절한 보직을 부여하며, 또한 리더십, 조직 관리 역량, 사

내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코칭과 각종 세미나/교육 제공 등을 통해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들은 현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

당 임원과의 주기적인 코칭/면담을 통해 비즈니스 경영 및 리더십 대한 지속적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일전에는 최고경영자 후보 교육이 내부 진단이나 코칭/면담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후보에 대한 보다 다각/다면적인 육성/검증을 위해 외부 진단 및 전문가 코칭

을 보강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

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경영기획실과 준법지원실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주주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리

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괄하며,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와 중대성 분석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련 내·외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특히, 중대성이 높은 리스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ESG위원회에 보고되며, 자원 배분과 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대응 수준을 강화합니다.

리스크는 사내 기준에 따라 심각, 경계, 주의, 관심의 네 단계로 분류해 대응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한 대응체계를 즉시 가

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리스크에 대해서도 정기적·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운영되는 전사리

스크관리위원회는 전사 리스크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주요 위험의 선제적 인지와 대응을 위한 내부 협의체로 기능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리스크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개정하고 있

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 책임 주체별 역할과 권한, 대응 절차(PDCA Cycle 포함), 위기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2020년 7월 30일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관계법령 준수 및 회사의 성실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조직 내에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준법점검은 물론, 수시 준법지원 활동과 준법 교육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

다. 보고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내부

회계에 대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

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시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공시정보 관리 내부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 관리 정책은 공시의 신속성, 정보의 정확성, 이해의 용이성, 전달의 공평성을 토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사

항에 기반합니다. 공시 관련 조직은 공시책임자인 CFO 산하 내 담당자 2명을 정, 부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및 내부회계관리

제도 시스템으로 공시업무에 관한 통제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보호 및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통제평가팀, 감사팀, 법무팀(Compliance)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부서인 준법지원실을 총괄CEO

직속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실은 매주 주간회의 개최하여 내부통제 운영에 관련된 보고 및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각 조직별 점검 및 개선 활동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실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신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는 사이버감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정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기타 인권침해 사안, 거래상 분쟁 및 각종 건의

사항 등 당사의 경영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모든 내용은 사이버감사실 홈페이지 상에 게재된 바른마음 경영 신고보

상운영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

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73%로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보고서 제출일 현재 1인의 사내이사와 2인의 기타비상무이사, 8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구성 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11인 중 여성이사는 3인이며 그 비율은 약 27.3%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평균 연령은 63세입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

(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이효율 68 이사회 의장 148 기업경영 ㈜풀무원 이사회 의장

남승우 73 고문 499 기업경영 (재)풀무원재단 이사장

이우봉 63 총괄CEO 14 기업경영 ㈜풀무원 총괄CEO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2028-03-25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2027-03-27

사내이사(Inside) 남(Male) 2027-03-27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

(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김영환 68 이사 62 IT/정보보안/AX 인공지능연구원 대표이사

심수옥 63 이사 62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영 74 이사 50 정부/정책 (사)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한찬식 57 이사 38 법률/리스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우진 55 이사 38 회계/재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재무금융 교

수

이지윤 59 이사 37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상임고문

이수연 62 이사 14 회계/재무 나눔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신미현 56 이사 2 인사/성과 듀폰코리아 HR Leader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개의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ESG위원회, 총괄CE

O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ESG위원회 총 5개

의 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상법 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요구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감사 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제 도입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재무회계전문가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보

다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도입일은 2003년 3월 28일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일은 2004년 1월 15일입니다.

이 외 6개 위원회 역시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

(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회사의 준법, 내부통제 및 체계적 리스크 관리, 회계와 업무 감사에 대한

감독 기능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역량구성표를 검토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증하여 이사회 추천 기능
4

보상위원회 회사의 등기 임원의 보수 및 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의 검토 기능 4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 평가와 이사회 운영 평가 기능 4

전략위원회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과제, 전략, 투자 방향의 검

토·논의·검증과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기관 기능
7

ESG위원회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

표 및 전략 검토 기능
4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회사의 총괄CEO 후보를 추천·선정·심사하고, 회사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경영승계 계획에 관하여 검토 기능
5

경영위원회
회사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검토 기능
2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김우진 위원장 B, C

김영환 위원 B, F, G

한찬식 위원 C, D

이수연 위원 B, F

사외이사(Independen

t)
남(Male) 2026-03-30

사외이사(Independen

t)
여(Female) 2026-03-30

사외이사(Independen

t)
남(Male) 2027-03-27

사외이사(Independen

t)
남(Male) 2028-03-25

사외이사(Independen

t)
남(Male) 2028-03-25

사외이사(Independen

t)
여(Female) 2028-03-25

사외이사(Independen

t)
남(Male) 2027-03-27

사외이사(Independen

t)
여(Female) 2028-03-25

A

B

C

D

E

F

G

H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직책 구분 성별 겸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A, F, G

김우진 위원 A, C

이지윤 위원 E, F

이수연 위원 A, F

보상위원회

원혜영 위원장 D, E

한찬식 위원 A, D

김우진 위원 A, B

신미현 위원 D. E

사외이사평가위원회

한찬식 위원장 A, C

심수옥 위원 E, F, G

원혜영 위원 C, E

신미현 위원 C, E

전략위원회

이효율 위원장 G, H

남승우 위원 G

이우봉 위원 G, H

심수옥 위원 D, F, G

원혜영 위원 C, D

이지윤 위원 B, F

신미현 위원 C, D

ESG위원회

심수옥 위원장 D, E, G

김영환 위원 A, B, G

이지윤 위원 B, E

이수연 위원 A, B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이효율 위원장 E, H

남승우 위원 E

이우봉 위원 E, H

김영환 위원 A, B, F

심수옥 위원 D, E, F

경영위원회

이우봉 위원장 E, G

이효율 위원 E, G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G)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및 전략에 대해 심의·자문·승인 기능을 수행하며, ESG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 공시 및 평가 대응 등 중장기 과제를 이사회 차원에서

논의합니다. 또한 ESG 관련 활동의 이행 현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ESG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전담하는 ESG경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SG 과제의 내재화, 성과 관리, 외부 공시 및 평가 대응 등 실무 전반

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ESG경영팀은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목표 달성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기타비상무이사(Other n

on-executive)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Other n

on-executive)
남(Male)

사내이사(Inside)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Other n

on-executive)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Other n

on-executive)
남(Male)

사내이사(Inside)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사내이사(Inside) 남(Male)

기타비상무이사(Other n

on-executive)
남(Male)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효율 기타비상무이사입니다. 풀무원은 이사회 의장 조건을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 제한하지 않으며, 해당 직

무를 가장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평가·결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리더

십 구조를 채택하는 접근으로, 실제 S&P 500 기업의 약 76%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풀무원 이사회는 의장의 역할(이사회 규정 제5조 3항), 신임 총괄CEO 선임 및 경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효율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효율 의장은 총괄CEO 대표이사 경험과 탁월한 통찰력 및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진 견제 및 조언 역할은 물론, 독립적인 이사회 운

영을 이끄는 데 적합한 인물입니다. 또한 신임 총괄CEO 및 사외이사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의사결

정을 원활히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풀무원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견제 기능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선임사외이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Y(O)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2018년 5월 선임사외이사제도를 최초 도입하여 이사회 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임사외이사를 사외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이 있으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지원,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평가, 보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 중에서 사외이사들이 자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들의 의결권을 배제하여 이사회의 독립성 및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는 김영환 사외이사입니다. 김영환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으로 선임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개

최된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및 제출일 현재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구성 기준(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내 8개의 위원회를 두어 사외

이사와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사회 운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당사는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회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회 의장은 기타비상무이사인

이효율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간의 독립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이사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독립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주

주총회에 상정되며, 선임 전 과정에서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 위배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법적 요건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독립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선임사외이사제도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

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이효율 기타비상무이사는 당사의 총괄CEO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영업, 마케팅, 생산, 해외사업 등 주요 핵심 사업을 두루 이끌어 온 경

영 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해가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영철학

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견제 및 조언 기능은 물론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2024년 3월 및 2025년 3월 이

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우봉 사내이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괄CEO 대표이사이며, 1988년부터 현재까지 ㈜풀무원 및 계열사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면서 회사의 성장

과 함께한 식품업계 전문가입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사업상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비상시기에 (주)풀무원푸드앤컬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을 토대로 외부 변수를 신속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한 능력 있는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폭

넓은 지식으로 앞으로도 회사의 경영 및 발전에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남승우 기타비상무이사는 당사의 설립자 및 최대주주로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3 년 간 회사의 비약적 발전을 주도한 경영 전문가입니다. 또한 투명한 지배구

조의 중요성을 위하여 2018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였으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등 회사와 이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습니다. 2024년 3월 이사회 의장을 퇴임하여, 현재는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사외이사는 전산 및 인공지능 분야 출신 기업경영자로서 4차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폭넓은 식견을 통해 회사

성장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수옥 사외이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국내외 마케팅 부문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 부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당

사의 비전 실현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견해와 가치를 이사회에 제시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사외이사는 국가 정책 수립 및 행정 등을 포함한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사외이사로서 주주권익 향

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찬식 사외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30여년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 경영 현안 및 법률사안,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재무금융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위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국내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입니

다. 당사 감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사외이사는 서울시설공단 경영본부장 및 이사장, 문화체육본부장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입니다. 현장 실무 경험 및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

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ESG위원회 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ESG 경영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사외이사는 금융기관 경력과 투자 및 리스크 관리 분야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특히 준법감시인 이력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험을

겸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에 독립적 관점과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강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신미현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26일 당사의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경력과 인사 관리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로서 당사의 이사회에 HRM/조직문화/노사 관련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사 선임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후보군을 별도로 관

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전략, 산업 특성, 시장 환경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역량구성표(Board Skil

ls Matrix)를 활용해 최적의 역량 조합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식품산업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 중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 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역, 인종 등 다양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서 정하는 이사회 성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

보하기 위해 이사회 전체 구성원 11인 중 3인이 여성이사(전체 구성원 대비 2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기타비상무이사 남승우는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원혜영은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사내이사 이우봉은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이수연은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기타비상무이사 이효율은 2025년 3월 26일 사내이사 임기만료 후 동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한찬식은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김우진은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이지윤은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신미현은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사외이사 이경미는 2025년 3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남승우 O

이우봉 O

원혜영 O

이수연 O

이효율 O

한찬식 O

김우진 O

이지윤 O

신미현 O

이경미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

utive)
2018-03-31 2027-03-27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사내이사(Inside) 2024-03-28 2027-03-27 2024-03-28 선임(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25 2027-03-27 2024-03-28 재선임(Re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8 2027-03-27 2024-03-28 선임(Appoint)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

utive)
2025-03-26 2028-03-25 2025-03-26 선임(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30 2028-03-25 2025-03-26 재선임(Re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30 2028-03-25 2025-03-26 재선임(Re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30 2028-03-25 2025-03-26 재선임(Re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25-03-26 2028-03-25 2025-03-26 선임(Appoint)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30 2025-03-26 2025-03-26 만료(Expire)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함으로써 독립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필요 역량 등을 확정한 후 제3의 외부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Pool을 확보하고 있으며, 위

원회 규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Pooling 현황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2~3배수의 후보 선별 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판조회, 사외이사결격사유 및 역량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 등을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에 추천할 이사 후보 확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 및 결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임된 재임 중인 당사의 이사 전원은 관계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 주주총회 4주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이사회 당일 주주총회 개최 정보 및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상세정보(출생년도, 주요약력, 회

사와의 거래내역, 법령상 결격사유 검증결과 등)를 모두 정보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http

s://kind.krx.co.kr)을 통해 주주에게 소집공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총회의 권리주주 전원에게 이사 후보에 관한 상세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에 서면으로 발송하여 이사후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

기간(일)((2)-

(1))

이사 후보 구

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40기

정기

주주총회

남승우 15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우봉 15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원혜영 15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수연 15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2024-03-13 2024-03-28

기타비상무이

사(Other no

n-executive)

2024-03-13 2024-03-28
사내이사(Insi

de)

2024-03-13 2024-03-28
사외이사(Ind

ependent)

2024-03-13 2024-03-28
사외이사(Ind

ependent)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

기간(일)((2)-

(1))

이사 후보 구

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이효율 29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한찬식 29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우진 29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지윤 29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미현 29

1.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

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당사와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3.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

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5. 이사회의 추천 사유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무원 통합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과거 이사회 활동내

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

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주주제안은 없었으나, 향후 관련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소액주주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적 주주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주주와 당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2-25 2025-03-26

기타비상무이

사(Other no

n-executive)

2025-02-25 2025-03-26
사외이사(Ind

ependent)

2025-02-25 2025-03-26
사외이사(Ind

ependent)

2025-02-25 2025-03-26
사외이사(Ind

ependent)

2025-02-25 2025-03-26
사외이사(Ind

ependent)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까지 주주에게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소집공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선임 시에는 제3의 외부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상시 Pooling을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선임 시에는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다

면적인 검토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이사 후보 추

천 및 선임 과정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이효율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

남승우 고문
전략위원회, 총괄CEO후보추천위

원회

이우봉 총괄CEO 총괄CEO 대표이사

김영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ESG위원회, 총괄CEO후보추

천위원회

심수옥 사외이사

사외이사평가위원회, ESG위원회,

전략위원회, 총괄CEO후보추천위

원회

원혜영 사외이사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한찬식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사외이사

평가위원회

김우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이지윤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

원회, 전략위원회

이수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 ESG위원회

신미현 사외이사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2) 미등기 임원 현황

남(Male) O

남(Male) X

남(Male) O

남(Male) X

여(Female) X

남(Male) X

남(Male) X

남(Male) X

여(Female) X

남(Male) X

여(Female) X



(기준일 : 2025.03.31)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박광순 남 원장 상근 통합운영원장

두진우 남 대표 상근 중국MBU 대표

김태석 남 원장 상근 풀무원기술원장

김종헌 남 실장 상근 경영기획실장

이상준 남 실장 상근 인사기획실장

김성훈 남 실장 상근 디지털혁신실장

송기정 남 실장 상근 정보기술실장

최승은 여 본부장 상근 온라인사업본부장

강창수 남 센터장 상근 Global PBP PTC 센터장

황보학 남 센터장 상근 GMC PTC 센터장

전기환 남 센터장 상근 PMB PTC 센터장

김상구 남 센터장 상근 식품안전센터장

안덕준 남 센터장 상근 미래사업혁신센터장

이정언 남 담당 상근 경영진단담당

전승배 남 담당 상근 경영기획담당

오경석 남 담당 상근 지속가능경영담당

김동현 남 담당 상근 학습혁신담당

홍은기 여 담당 상근 ESH담당

도경업 남 국장 상근 이사회사무국장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이 방지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인 경영간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원 선임 및 징계 절차

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부정, 내부자 거래,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령 위반 행위", "외부 규제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

회 등)으로부터 중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 그외 "윤리적·법적 위반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한 징계의 일관성·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법에서 요구하는 임원 자격 외에도 법규 위반으로 사법적, 행

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

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기간동안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

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542조의8 등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총 8인이며,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김영환 62 62

심수옥 62 62

원혜영 50 50

한찬식 38 38

김우진 38 38

이지윤 37 37

이수연 14 14

신미현 2 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및 그 기업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및 위원회 규

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시 상법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과 당사와 사외이사 후보

자 간의 이해관계와 독립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에도 상시 및 주기적으로 외부 공시 전 사내시스템 및 사외이사 개별확인 등을 통해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유무, 경력사항 업데이트 등을

포함한 수시 재검증하여 별도 스크리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0조 4항에 의거,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및 겸직 등의 경우 필요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상법 제542조의8을 비롯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하며 상시 및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만 재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수취를 통해 타사 겸직 현황을 확인하고 선임 후 정기적으로 타사 겸직현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외이사

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하기 표와 같이 사외이사 전원의 겸직 정도는 당사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며,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이사회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기관

김영환 인공지능연구원장 인공지능연구원O 2020-03-30 2026-03-26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기관

심수옥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롯데쇼핑㈜

원혜영 (사)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 (사)웰다잉시민운동

한찬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에이치디현대일렉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재무금융 교수 ㈜태광산업

이지윤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상임고문 아르스 프락시아

이수연 나눔경영컨설팅㈜ 대표이사 나눔경영컨설팅㈜

신미현 듀폰코리아 HR Leader 듀폰코리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

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매년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신임 사외이사가 회사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균

8회 이상 정기/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관해 충실히 F/up하여 중요

조언들이 회사경영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연간사업계획 및 중기전략 워크숍에 사외이사 전원을 배석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전략 및 장기

적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매년 사업장 방문을 실시하여 현장보고를 통한 상세보

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승인 없이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직무 수행을 위한 태블릿 PC를 지급하고 별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사내 규정과 이사회 개최 시 관련 자

료, 의사록 등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내 정보를 태블릿PC와 온라인커

뮤니티를 통해 제공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X 2020-03-30 2026-03-26

X 2021-03-25 2027-03-27

O 2022-03-30 2028-03-25

O 2022-03-30 2028-03-25

X 2022-04-27 2028-03-25

O 2024-03-28 2027-03-27

X 2025-03-26 2028-03-25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및 이사회 의장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고,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보좌하거나, 지시사항을 처

리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의장 직속 지원 조직으로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진행 및 제안 사항의 소통, 역량 강화와 이사회 법적 준수에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당사

의 건전한 거버넌스 유지/개선 및 회사의 미션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시 사외이사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회내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는 각 위원회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를 지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지원 전담 부서 현황은 표 4-1-1을 참조 바랍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의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전략 부서 등 사내 조직과 외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 대상 교육 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4.04.17 (주)풀무원 이사회사무국 등 이수연 - 신임 사외이사 교육

2024.06.24 한국거래소 이지윤, 이수연 자유참석
상장기업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
교육

2024.06.27 (주)풀무원 전략경영원
이경미, 김영환, 심수옥, 원혜
영, 한찬식, 김우진, 이지윤,
이수연

- (주)풀무원 중장기 계획

2024.10.31 (주)풀무원 전략경영원
이경미, 김영환, 심수옥, 원혜
영, 한찬식, 김우진, 이지윤,
이수연

- ESG 주요 동향과 풀무원 ESG 추진 방향

2024.12.06 (주)풀무원 전략경영원
이경미, 김영환, 심수옥, 원혜
영, 한찬식, 김우진, 이지윤,
이수연

-　 ㈜풀무원 연간사업계획

2025.04.02 (주)풀무원 이사회사무국 등 신미현 - 신임 사외이사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여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교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필요 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

사(명)

전체 사외이

사(명)
회의 사항 비고

1차 7 7 자유토론

2차 8 8 자유토론

3차 8 8 자유토론

4차 8 8 자유토론

5차 8 8 자유토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

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임시(EGM) 2024-03-27

임시(EGM) 2024-06-10

임시(EGM) 2024-10-06

임시(EGM) 2024-12-06

임시(EGM) 2025-03-25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평가위원회를 두어 사외이사의 이사회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사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 검토하고 결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은 2006년 제정하여 제3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사회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13일개최된 1차 임시 사외이사 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선진 거버넌스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외이사평가위원회의 규정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추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외이사 개별 평가는 자기평가 14문항, 사외이사 상호평가 17문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평가 결과에 대한 사외이사평가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평가 문항을 개선하여, 2025년 부터는 자기평가와 사외이사 상호평가 항목을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평가도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진행의 3개 부문 13개 문항에 대해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 본인이 자체적으로 문항에 자기 점수를 부여하는 자기 평가 방식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사외이사 상호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있

으며, 사외이사 개인별로 이사회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외이사간 협력과 이사회 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평가

위원회에서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후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외이사 선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시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후보자 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한 역량 있는 사외이사 확보를 위해 경쟁력 확보 관점과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의 참여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거쳐 주주총회 최종 승인을 통해 확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수한도 내에서 각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과 보수액은 당사의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과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위원장 수당 및 위원회 참여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사외이사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를 각 사외이사의 보수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 규정 등의 개정과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단

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보수에 연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수립된 보수 정책과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위원장 수당, 위원회 참여 수당으로 구성되어 지급하

고 있습니다.

이 중 위원장 수당은 위원장으로서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과 그에 수반되는 결정의 책임, 그리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부담을 고려하여 사

외이사인 위원회 위원장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여 수당은 사외이사 개개인이 소속된 위원회에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고 있습

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과 기준을 심도 있게 관리하고 필요시 개정하여 적정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

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이사회 규정상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2월, 5월, 8월, 10월, 12월에 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소집 및 권한, 결의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규정 및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는 정기 이사회를 7회, 임시 이사회는 6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1주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합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7 12 100

임시 6 11 97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8조에 의거하여 경영진의 경영활동 평가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개별이사보수액 결정 등을 보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당사 보상위원회는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원보수지급 및 성과보

상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보수 및 성과보상에 관한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간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 지표’와 회사의 중장기 기대사항 이행도, 리더십, 그외 회사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비계

량 지표’로 평가하여, 연봉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에 상응하는 문책을 함으로 이사의 책임 회피 등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

다. 이 밖에도 이사회 규정에는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

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개최된 모든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의사록 내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이사 전원에게 배포

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전원에게 배포된 의사록 최종본에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이사회 의사록에 결의사항과 표결내용 명시하며 개별이사별 발언과 주요 토의 내용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여부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정기보고서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

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

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

도
전년도

전전년

도

당해연

도
전년도

전전년

도

이효율 2013.03~ 96 100 100 86 98 96 100 100

남승우 1984.05~ 100 100 100 100 98 96 100 100

이우봉 2024.03~ 100 100 93 93

이경미 2019.03~ 96 100 88 100 98 96 100 100

김영환 2020.03~ 92 100 88 86 98 96 100 100

심수옥 2020.03~ 92 89 100 86 100 100 100 100

원혜영 2021.03~ 96 89 100 100 98 95 100 100

한찬식 2022.03~ 100 100 100 100 98 96 100 100

김우진 2022.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지윤 2022.04~ 95 100 100 80 98 96 100 100

이수연 2024.03~ 100 100 93 93

이상부 2018.03~2023.06 100 100 100 100 100 100

김덕균 2021.03~2023.03 50 100 43 100 100 100

김영준 2017.03~2022.03 100 100 100 100

최종학 2017.03~2022.03 100 100 100 100

조화준 2017.03~2022.03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이사회 결의는 관계 법령 및 당사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결의됩니다. 이사회 결의 안건별 가결 여부 및 회차별 참석률은 정기공시 외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히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개별이사의 이사회 참석 및 각 안건별 찬반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

utive)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

utive)

사내이사(Inside)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내이사(Inside)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

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개의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전략위원회, ESG위원회, 총괄CE

O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와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ESG위원회 5개 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이사회 내 8개 위원회 중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는 보다 면밀히 후임 총괄CEO 후보를 검증하고 선정하기 위해 전문성이 뛰어난 현재 총괄CEO와 과거

총괄CEO직을 역임한 이사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현재 사외이사가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총괄CEO후보인선자문단을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사외

이사 2인과 그 외 사외이사 2인을 별도 추가하여 사외이사 4인만으로 구성된 후보검증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괄 CEO후보 개별인터뷰를 진행하고, 별

도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공정성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일상 경영에 관한 사항의 검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의

부의사항과 비교하였을 때 경영위원회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경영 사항을 의안으로 다루고 있어 이사회 및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회사에 상근하고 있는

기타비상무이사 1인과 사내이사 1인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위원회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결의할 수 있는 바,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이사회 전원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8개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5개의 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추후에도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로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

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가 각 위원

회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되는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괄CEO후

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이며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별 규정을 설치 근거로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의 자세한 사항은 ‘4.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 및 보고하며 그

역할은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ⅱ) 권한과 책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이사회역량구성표(Board Skill Matrix, BSM)를 검토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

사 후보를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기준과 함께 이사역량구성표를 수립하고, 사외이사 예비 후보군을 선정하여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범에

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사의 성장 경로와 조직문화의 특수성을 추가 고려하여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추천경로

(외부 전문업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부서 자체 Search 등)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의 관련 법령 및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관련 검증 결과 및 추천내용 적정성을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ㆍ결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부규정

으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규정상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진과 독립적

으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구성원은 독립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보상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보상위원회는 등기임원들을 공평하고 경쟁력 있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ⅱ) 권한과 책임

보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회사의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 및 보상과 보상정책에 따른 평가와 집행결과를 결의(사외이사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임원 퇴직금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스탁그랜트 부여 또는 취소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

능을 수행합니다.

보상위원회는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보상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7조의2,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보

상위원회는 내부규정에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로부터 독립된 법률 고문 등 외부 전문가의 보상에 관한 지원 또는 자

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보상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하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사외이사평가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사외이사평가위원회는 사외이사의 활동 및 이사회 자체 평가를 수행하여 이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ⅱ) 권한과 책임

사외이사 활동 평가는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참여도를 평가하며, 이사회 자체 평가는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독립성, 효율성, 위원회 활동에 대해 평

가합니다.

이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실시하여 이사회가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부규정으로 사외이사평가 위원

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사외이사 평가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

를 구성하여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구성원은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하여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 전략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전략위원회는 회사의 중기사업전략, 신사업 및 해외 진출 등의 주요 투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ⅱ) 권한과 책임

전략위원회의 권한은 중기사업전략 사전 검토(심사 및 토의), 주요 투자 및 핵심 M&A에 대한 사전 검토(심사 및 토의) 등입니다. 주요 투자 및 핵심 M&A는

내부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로 정해져 있으며, 관련 내부규정으로 전략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위원회 결의는 회사의 투자 및 중기사업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은 아니며, 부의 사항을 심사/검토/토의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

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전략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사내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내이

사를 포함하여 회사의 내부 경영상황 및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구성원은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 ESG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ESG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부문(이하 “ESG”)을 전략적이고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ⅱ) 권한과 책임

ESG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쟁점을 발굴,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

을 지속적으로 평가·검토하며,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이를 위한 주요 투자 및 장단기사업계획에 대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

문기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ESG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ESG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37조의2,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ESG위원회는 규정상 3 인 이상의 이사 구성과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사외이사 4인으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사)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는 총괄CEO후보 선발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전문지식, 업무경험, 리더십, 소통능력,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총괄CEO 후보를 심사ㆍ선정ㆍ추천하는 역할과 회사 경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경영승계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ⅱ) 권한과 책임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총괄CEO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총괄C

EO 후보군 탐색 시 필요한 경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총괄CEO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는 규정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2/3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CEO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운영은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2인,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경영위원회

(ⅰ) 위원회의 설치목적

경영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 사항에 관해 검토, 결의합니다.

(ⅱ) 권한과 책임

경영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책임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제외하

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 결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사 이사회규정 제10조에는 지점/사무소/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500억 이하의 사채 발행, 만기도래하는 차입 등 금융거래 약정 기한 연장

(금융기관 변경 포함), 타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기한 연장(금융기관 변경 포함)은 경영위에서 결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1

조에서 정하는 이사회 보고사항은 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부규정으로 경영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ⅲ) 구성 및 자격·임면

경영위원회는 규정상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모든 위원회의 개최 내역, 안건 검토 및 결의에 관한 사항은 매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사외이사평가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7개의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결의할 수 있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구분 내용

이사-1차
1-1 4 4 이사 후보 선임의 건

1-2 4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이사-2차

2-1 4 4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2-2 4 4
2025년 BSM 안(2026년 신규 선임 사외

이사 필요 역량)

2-3 4 4 2025년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안

2-4 4 4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이사-3차
3-1 4 4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3-2 4 4 연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2024-02-14 결의(Resolution) 가결(Approved) O

2024-02-14 보고(Report) 기타(Other) O

2024-11-28 결의(Resolution) 가결(Approved) O

2024-11-28 결의(Resolution) 가결(Approved) O

2024-11-28 결의(Resolution) 가결(Approved) O

2024-11-28 보고(Report) 기타(Other) O

2025-01-16 결의(Resolution) 가결(Approved) O

2025-01-16 결의(Resolution) 가결(Approved) O



보상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보상위원회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

고 여부인원 구분 내용

보상

1차 2024.02.29 3 3

결의 총괄 CEO 2023년 성과평가 및 2024년 목표수립 가결 O

결의 2024년 이사보수 한도(안) 가결 O

결의 Stock Grant 운영(안) 가결 O

결의 특별공로금 운영(안) 가결 O

결의 사외이사 보수 운영(안) 가결 O

결의 이사보수한도(안) 가결 O

2차 2024.06.28 4 4
결의 차기 총괄CEO 총보상안 가결 O

보고 총괄CEO 및 대표/원장 주식보상안 - O

3차 2024.09.20 4 4
결의 총괄CEO 2024년 목표 변경(안) 가결 O

결의 경영간부직 퇴직위로금 지급(안) 가결 O

4차 2025.02.19 4 4

보고 2024년 총괄CEO 성과평가 - O

보고 2025년 총괄CEO 목표수립 - O

보고 2025년 이사보수 한도안 - O

5차 2025.04.24 4 4

결의 2025년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보상 가결 O

결의 퇴직위로금 지급 안 가결 O

보고 2차 스탁그랜트 1년 정산 - O

보고 2차 스탁그랜트 변경사항 - O

보고 스탁그랜트 관리규정 제정 - O

사외이사평가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사외이사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이사회 보

고 여부평가위원회 인원 구분 내용 여부

사평 1차 2024.01.25 3 3 보고 이사회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 O

사평 2차 2024.12.19 3 3 보고 2024년도 제41기 ㈜풀무원 이사회 평가 - O

사평 3차 2025.05.13 4 4

결의 이사회 평가 문항 개선의 건 가결 -

결의 이사회 운영 평가 활용 방안 및 기준 가결 -

보고 사외이사평가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

주1) 3차 사외이사평가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결의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제출일 이후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략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전략위원회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이사회 보

고 여부인원 구분 내용 여부

전략

1차 2024.03.26 5 6

보고 NA MBU 성과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 - O

보고 풀무원 브랜딩 성과 보고 - O

보고 식품통합 MBU 풀무원 지구식단 Flagship 제품 육성 - O

보고 기업가치 개선 관점 이사회 정기 모니터링 강화 - O

2차 2024.06.20 7 7

보고 Global Strategic Category 추진 방향 - O

보고 건강식물원 브랜드 출시 계획 - O

보고 풀무원샘물 혁신 및 변화 사례 - O

보고 2024년 중기사업전략 종합 - O

3차 2024.09.26 7 7

보고 풀무원 DX 전략 및 혁신 사례 - O

보고 풀무원기술원 Food Tech 추진방향(미래 준비 대응) - O

보고 HC Fee 정책 점검 및 개선방안 - O

4차 2024.11.28 7 7

보고 지속가능식품과 식생활의 정의 - O

보고 지속가능식품 성과와 향후 계획 - O

보고 스마트팩토리 도입 및 운영현황 - O

보고 2025년 연간사업계획 종합 - O

5차 2025.03.20 6 7

보고 풀무원 BIS 개발 결과 및 추진 전략 -　 O　

보고 BHT 결과 및 추진 전략 -　 O　

보고 지구식단 성과 및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활성화 전략 -　 O　

보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　 O　



ESG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ESG위원회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이사회

인원 구분 내용 여부 보고 여부

ESG

1차 2024.06.20 5 5

결의 ESG 운영 규정 개정의 건 가결 O

결의 통합보고서 발간의 건 가결 O

보고 ESG 공시 의무화 및 풀무원 대응 현황 - O

2차 2024.11.28 5 5

결의 2024년 통합보고서 풀무원 중대성평가(안)
수정

O
가결

보고 2024년 ESG경영 성과 및 2025년 계획  - O

보고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 현황 - O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회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

고 여부 인원 구분 내용

사추

1차 2024.02.14 4 4
결의 이사 후보 선임의 건 가결 O

보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O

2차 2024.11.28 4 4

결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O

결의 2025년 BSM 안(2026년 신규 선임 사외이사 필요 역량) 가결 O

결의 2025년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안 가결 O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보고 - O

3차 2025.01.16 4 4
결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O

결의 연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O

총괄 CEO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총괄CEO후보추천위원

회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이사회

인원 구분 내용 여부 보고 여부

총괄

1차 2024.03.08 4 4 보고 총괄CEO 후보 서면 검증 보고 O

2차 2024.05.10 4 4 보고 총괄CEO 후보 대면 인터뷰 보고 O

3차 2024.06.20 4 4 보고 총괄CEO 최종 선정결과 발표 보고 O

경영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경영위원회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이사회

인원 구분 내용 여부 보고 여부

경영

1차 2024.01.10 2 2 결의 자회사 차입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O

2차 2024.02.14 2 2 결의 금융기관 차입약정 기한 연장의 건 가결 O

3차 2024.03.05 2 2 결의 손회사 차입약정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가결 O

4차 2024.05.24 2 2 결의 자회사 차입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O

5차 2024.06.19 2 2 결의 자회사 발행 회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O

6차 2024.07.03 2 2 결의 금융기관 차입 약정의 건 가결 O

7차 2024.07.10 2 2 결의 제72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가결 O

8차 2024.07.29 2 2 결의 금융기관 차입 약정의 건 가결 O

9차 2024.08.20 2 2 결의 풀무원건강생활 차입금 보증의 건 가결 O

10차 2024.09.23 2 2 결의 아사히코 차입에 대한 보증의 건 가결 O

11차 2024.12.02 2 2 결의 아사히코 차입에 대한 보증의 건 가결 O

12차 2025.03.26 2 2 결의 2025년 사외이사 개별보수(안) 가결 O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4.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

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회계·재무 전문가 2인을 포함한 4인을 전원 사외이사로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게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4인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 기능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였

습니다. 

이 외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회계·재무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요건을 초과 충족하여, 총 2인의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 기업경

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김우진 위원장 現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재무금융 교수 회계·재무전문가

이수연 위원
前 하나은행 지점장

前 하나벤처스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CRO)

회계·재무전문가

’24.3월 신규선임

이경미 위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4.3월 임기종료

김영환 위원

KT 고객부문 부문장

KT 비즈니스 부문장

KT 대외협력실 실장

KT네트웍스 대표이사

現 인공지능연구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한찬식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現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회계/재무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사외이사 김우진은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회계·재무 전문가이며, 현재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이수연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5년 이상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 관련하여 5년 이상 근무하여 회계/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위원장 권

한 및 선출방식, 위원회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본 보고서 별첨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사외이사(Independent)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시 회사의 경영환경,

회계 위험관리 체계, 감사위원회 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감사위원 주요 교육내용

2024.05.

21
삼정KPMG ACI 김우진

최고 감사인 과정(AAP)

-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의 중요성과 책임, 운영 및 활동 방안 등

2024.05.

23
삼일PwC 거버넌스 센터 이수연 새로운 환경 하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 등

2024.06.

24
한국거래소 이수연

기업밸류업 설명회(상장기업 사내,사외이사 대상)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

2024.07.

04
삼정KPMG ACI 김우진

- 사이버 보안, IT 통제 및 디지털 감사

- 이사와 감사(위원)의 준법 감독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회의 역할

2024.09.

06
한영회계법인 이수연

회계투명성 세미나

- 회계투명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외부감사법 제도 개선 및 감독방향 등

2024.10.

11
안진회계법인 한찬식

- 감사위원회 역할과 주목해야 할 최근 금융당국 동향

- AI Transformation, 최신 동향과 기업의 이해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글로벌 이코노미의 방향

2024.11.

21
삼일PwC 거버넌스 센터

김우진, 김영환,

한찬식, 이수연

이사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

- 상법 개정안관련 다양한 쟁점 및 이사회에 미치는 영향

-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과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

2025.04.17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이수연

- 내부통제 관련 변동 사항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실효성, 독립성 제고 방안

- 지정감사 유예제도 관련 설명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25.05.

23
삼정KPMG ACI 김영환, 이수연

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의미와 역할 정립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 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권한, 책임과 다양한 법적 제재 사례 및 해외사례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 외부감사법과 감사위원회 역할/감사위원회와 감사가 실제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영역에 대한 실무사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회계감독

- 감사위원회 및 감사가 재무보고 감독 수행 시 알아야 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사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사

항 및 최근 회계감독 동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

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3항 제7호, 제8호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 등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

행을 감독합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영기획실 내 연결회계팀과 준법지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 (명)  직위 (근속연수)  주요 업무

 연결회계팀  8

실장 1명(약 6년)

팀장 1명(약 12년)

과장 4명(평균 약 5년)

대리 2명(평균 약 3년) 

-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정보 제공

-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

 준법지원실  10

실장 1명(약 22년)

담당 1명(약 25년)

팀장 2명(약 18년)

과장 5명(평균 약 11년)

사원 1명 (평균 약 1년)

- 내부감사업무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조직장에 대한 임면권과 인사평가 권한을 보유하여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

사조직 활동에 대하여 분기별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고, 활발한 논의와 지침을 전달하면서 내부감사 조직 활동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전원에 대한 임면권 및 인사평가 권한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

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기본 보수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 사외이사 보수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원장일 경우 위원장 수당과 위원회 참여 횟수에 따른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보수총액이 높게 산정되는 등 보수의 내용 및 총액이 다르므로 독립적인 보수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1

 구분 인원 수  보수 총액  1인당 보수 비고

감사위원 * 5명  336백만원 67백만원  -

사외이사 ** 3명  200백만원 66백만원  - 

(*) 임기 종료 감사위원 포함

(**) 감사위원 외 사외이사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의사록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회차 개최 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4년 1차 2024.02.14. 4/4

결의 1) 내부감사부서장 변경 승인 가결

결의 2) 2023년 내부감사 실적 보고 및 2024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 가결

결의 3) 2023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승인 가결

보고
4) 2023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 보

고
-

보고 5)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

보고 6) 2023년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7)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2차 2024.02.29. 4/4
결의 1) 2023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 2) 2023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승인 가결

3차 2024.04.24. 4/4

보고 1) 2024년 1분기 내부감사 활동 보고 -

보고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보고 3) 2024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4) 2024년 1분기 외부감사인 권고사항 보고 -

보고 5) 내부감사부서장 평가 방안 보고 -

4차 2024.05.22. 4/4

보고 1) 비감사용역 상세 내용 보고 (Robotic Platform) -

보고 2) 2023년 기말감사 결과 및 2024년 감사 계획 보고 -

보고 3) 2024년 주요 현안 보고 (Value-up 정부 지원 / XBRL 주석공시 도입) -

5차 2024.07.25. 4/4

보고 1) 2024년 상반기 내부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

보고 2) 2024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3) ㈜풀무원 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보고 -

보고 4) 2024년 상반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

6차 2024.10.30. 4/4

보고 1) 2024년 3분기 내부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

보고 2) 2024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3) 2024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

보고 4) 풀무원 지주회사 Fee 정책 보고 -

7차 2024.11.20. 4/4

보고 1) 2024년 외부감사 진행 경과 -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법제화 -

보고 3)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 -

임시 1차 2024.12.12. 4/4
결의 1) ㈜풀무원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가결

보고 2)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보고 -

25년 1차 2025.02.11. 3/4

결의 1) 2024년 내부감사 실적 보고 및 2025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 가결

보고
2) 2024년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 보

고
-

결의 3) 2024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승인 가결

보고 4)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보고 -

보고 5)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사전보고 -

보고 6) 2024년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7)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2차 2025.02.25. 4/4
결의 1) 2024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결의 2) 2024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승인 가결

3차 2025.04.22. 4/4

결의 1) ㈜풀무원 감사위원장 중임 결의 가결

보고 2) 2025년 1분기 내부감사 활동 보고 -

보고 3)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보고 4) 2025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보고 -

보고 5)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

4차 2025.05.26. 4/4

보고 1) 2025년 감사계획 및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일정 -

보고 2) 밸류업 프로그램과 핵심 고려사항 -

보고 3) IFRS 18의 도입과 영향 -

임시 1차 2025.05.26. 4/4

결의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책임자 및 조직원 임명 결의 가결

보고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원 임면 동의에 대한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보고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시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

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김우진 100 100 100 100

김영환 100 100 100 100

이수연 100 100

이경미 95.2 100 85.7 100

한찬식 100 100 100 100

최종학 100 100

김영준 100 100

조화준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딩사는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사외이사(Independent)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제안 단계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하며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 감사인력,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회계법인의 역량 등을 직접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청취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여부를 결

정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규모, 글로벌 감사 능력, 감리 지적 사항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 제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지정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보장 및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분기에 1회 이상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에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감사 계획, 검토결과 보고, 감사종결보고 등입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

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해당 용역이 비감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검토 내용을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사업연도 당사와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용역내용 금액

2024년

세무자문료 6백만원

TP용역 13백만원

 글로벌최저한세  22백만원

법인구조 검토 자문료 49백만원

 세무조정 업무 38백만원

 ESG 평가대응  120백만원

스마트리뷰어 구축비용 20백만원

이지뷰 사용료 7백만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2024년 사업연도까지는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반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

- 비감사용역 상세 내용 보고

- 2023년 기말감사 결과 및 2024년 감사 계획 보고

- 2024년 주요 현안 보고

2

- 2024년 외부감사 진행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및 법제화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

3 -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4

- 2025년 감사계획 및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일정

- 밸류업 프로그램과 핵심 고려사항

- IFRS 18의 도입과 영향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재무보고 절차,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적정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감독하며, 외부감사인은 대한민국 회계감사 기

준인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원칙에 근거하여 보고기간의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 여부와 회사가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

제도 적합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외부감사인과 비감사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한 업무에 대해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업무는 수행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

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인 회합을 통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회사 작성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

을 논의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해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받으며, 필요 시 회사의 주요 사안

에 대해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자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

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해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주요 검토내용 및 감사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2024-05-22 2분기(2Q)

2024-11-20 4분기(4Q)

2025-02-11 1분기(1Q)

2025-05-26 2분기(2Q)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직접 답변 가능하도록 매년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 등의 질문에 직접

답변 가능하도록 매년 주주총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삼일회계법인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삼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N(X)

당사는 2025년 3월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안내공시)'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계획을 2025년 3분기 중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는 2025년 3분기 중 공시 예정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있어 이사회가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차 임시이사회(2024.06.28)와 6차 정기이사회(2024.12.06)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 및 심도 깊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 시, 공시 되는 구체적인 지표에 대하여 이사회에 사전 보고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 이사회 참여 여부 관련 이사회 일자 주요 논의 내용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N(X)

2025-03-26 2025-01-22 2025-02-03

2024-03-28 2024-01-23 2024-01-30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 소통 대상 소통 채널 임원 참여 여부 주요 소통 내용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 투명한 바른마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6년 12월 회사의 지배구조 원칙을 담은 「풀무원 기업지배구조헌장」

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제3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회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드

높이고 주주에게 지속가능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풀무원 기업지배구조헌장」은 독립적인 이사회의 관리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와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

해관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 나갈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ESG모범규준에 부합합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업무 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각 이사회 내 위원

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정관과 각 이사회 규정은 첨부하였으며, 「풀무원 기업지배구조헌장」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